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 

 

 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갂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 

 

 

1. 대상 펀드 

- KB온국민TDF203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갂접형) 

- KB온국민TDF203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갂접형) 

- KB온국민TDF204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갂접형)  

 

2. 변경 내용 

구분 변경전 변경후 

신탁계약서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

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

1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

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식 관련 국

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

총액의 95%이하로 하고, 채권 관련 국내외 집

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

95%이하로 한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2. ~ 9. (생략) 
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

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

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

1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

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식 관련 국

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

총액의 80%이하로 하고, 채권 관련 국내외 집

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

95%이하로 한다. 이 경우 아래 각 목에서 정하

는 바를 준수한다. 

가. 주식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

주식을 포함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

80%이하로 한다. 다만, 2030년주) 01월 01일 이

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

나.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

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

하 이 목에서 같음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

총액의 20%이하로 하고, 채무증권 투자액의 

50%이하로 한다. 

2. ~ 9. (좌동) 

주) 각 펀드의 Target date 반영(2035년, 2040년) 
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갂이투자설명서 변경 

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갂이

투자설명서 변경) 

 

3. 변경(예정)일 : 2018년 9월 14일 


